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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고  로 하는 기간 중에 새마 금고 원   ‘ ’

거 운동  한 별방문 행  처벌하는 항에 한 

헌 청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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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 원재판 는 재판   원 치 견 로 2019. 5. 30. 8 , 

새마 금고 원 거 운동  하여 새마 금고  로 하는 기간 ‘

중에 별방문 등  한  처벌하는 새마 금고법 법  ’ , (2014. 6. 11. 

로 개  것  항 중  항 에 한  12749 ) 85 3 22 2 5

헌법에 반 다는 결  고하 다. 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19. 5. 30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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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○ 청신청  새마 고 사  거에 후보  마하 다 누 든지  또. 

는 특  새마 고  원  당 게 하거나 당 지 못하게 할 

  하는 간 에 원  별  하는 행 를 할 수 없

에도 하고 청신청  사  거  는 새마 고  원  , 

집에 하여 신  당  수 도  탁한다는 취지  야 를 하여 

사  거  간 에 원  별  하여 었다, .

○ 청 원   사재  항 심 진행 청신청  한 헌 률심 청신, 

청  새마 고   항   항 에 한 에 85 3 ‘ 22 2 5 ’

하여 한 것  보고 를 아들여,  률 항   2018. 7. 6. 죄 주

에 하여 헌 지 여  심  청하 다.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새마 고 률  개  것(2014. 6. 11. 12749 ) 

 항   항 에 한 85 3 22 2 5 하 심 상 항 라 ( ‘ ’

한다  헌 에 는지 여) 다.

심 상 항  [ ]

새마 고 률  개  것(2014. 6. 11. 12749 ) 

 항  항 항에  하는 경우를 85 ( ) 22 2 3 ( 64 2 6③ 

포함한다  한 는  하  징역 나 천만원 하  에 처한다) 2 2 .  

항[ ]

새마 고 률  개  것(2011. 3. 8. 10437 ) 

원  거운동 한 누 든지  또는 특  고  원  22 ( ) ② 

당 게 하거나 당 지 못하게 할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행 를 할 수 없다.  

 하는 간 에 원  별 사업  포함한다  하거나    5. ( )

특 에 게 하는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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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   새마 고 률  개  것  항  (2014. 6. 11. 12749 ) 85 3

 항 에 한  헌 에 다22 2 5 .

이유의 요

죄 주  여   - 극

○ 심 상 항에 르  누 든지  또는 특  새마 고  원  

당 게 하거나 당 지 못하게 할  원  별  하는 등  

행 를 한 경우에  하는 간 내라  사처  상  고 그, ‘ ’ 

지 않다  사처  할 수 없게 다 라  심 상 항에   . ‘

하는 간  죄 건  에 해당한다’ .

○   직과 동에 하여 단체 내 에   한 규

내 만  가질 뿐  를 하지는 않는 것, 3

 원 고 그 생 과   생 건에 어 규 과 질상 차 가 , 

크다 그럼에도 하고 심 상 항  사처 과 는 주 사항  헌. 

  식  하고 지도 않  특수  에 하고 

는 는 사실상 그  에게 처 규  내  할 한  , 

 것 나 다름없다.

라  에 건  하고 는 심 상 항  죄  에      

하여는 가 한 식  미  률  하여야 한다는 죄 주

에 비 어 허  어 다. 

또한 심 상 항  별  등  지 는 간   하는 간 ‘○ 

에 라고만 규 하고  뿐 에  어느 도  간  할 것 지 ’

나 도  률에  하고 지 아니하고 거 간 내  할 것 지 , 

여 도 하지 아니한 채 처 는 행  를  에 맡 고 , 

다. 

죄 주 에  말하는 가능  률 항만  보고  단할 수 어○  

야 하는 것 므 심 상 항만 는 수   민  별  등  , 

지 는 간  체  언 지 할 수도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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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 심 상 항  죄  에 하여는 가 한 식  미○ 

 률  하여야 한다는 죄 주 에 다. 

결정의 의의

헌 재 는 헌 결 헌가2010. 7. 29. 2008 106 , 2016. 11. 24. 2015 29○  

결 에  죄 건  에 한  업 동 합   항  50 4 , 

업 동 합   항에 하여 죄 주    137 2

헌결  한  다. 

 사건   같   취지에 라 률  죄 건  헌  , ○ 

 식  하고 지도 않  특수  에 하는 것  죄

주 에 어 허  수 없  재차 한 결 다.


